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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 일반시방서

-북가좌 119안전센터 방수공사-

2011. 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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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00.   

1.1    사항

1.1.1  적

    1) 본시 는 가좌119안전  수공사  계 비공사에  적 한다.

    2) 본시 는 계 비공사 전 에 한   특 사항 로 가 없는 사항  건

        제정 건 계 비 시 에 한다.

    3) 본 시 에 특 한 가 없는 사항  건 ,전 , 에 한 사항  해당 야 시

       에 한다.

1.1.2  어  정

    1) “감 ”라 함  건 주가 정한 감 책 로  건   술 에  정한   

       에 라 계 로 실시 는  여  하고 시공  하는  말한  

       다.

    2) “감 원” 라 함  공사 또는 공사에 어   건 주가 정한 감 책    

        술 로  감  하는  말한다.

    3) “ ”( 술 ) 라 함  계 에 거 공사수 가 정하는 책   

       시공 술 로  공사  술  타 공사업무  시행하는 원  말한다.  

    4) “ 원” 라함  공사 수 가 정 또는 고 하여 시공  담당하는 사  

         원  말한다.

    5) 공사   원   공사 , 술 , 안전 , 원 등  담당공사

       전 에 한 책  가 고 공사계약   계 에 거하여 공사  실  수행하

       여야 한다.

1.2    계  

1.2.1  계  적 순   

    1) 계 

    2)  시

    3) 건  제정 건 비공사 시

1.2.2    

       계 과 시  내  상 하거나 련공사  합  않   또는 문  생

        계 에 시  아니한 사항  라   공사내 상 당연  시공  

       하는 사항  감 원과  시행하여야 하 ,  해  로 상 할 경  감

       원  해  한다.     

1.2.3  시공

       수 는 사정에  정 한 시공  하여 공종  공사시행전에 시공 (SH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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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P DRAWING)  하여 감 원  승  득한  공사  시행하여야 한다.

1.2.4  계 경

    1) 시공상 경  타 가피한 경 로 하여 주 계 에 향  미 는 계 경

       사항  생할 경 에는 감 원  승  득한  시행 하여야 한다.   

    2) 계 경시에는 계 경사 , 계 경   공사비 감내역 등  제 하여 감

       원  승  득하여야 한다. 

    3) 경미한 계 경

       는 공사시공에 어  감상태, 업상태등 로 하여 생 는  경미한 계

       경사항  감 원  업 시에 라  담 로 시공하여야 한다.

    4) 계수량 

       계수량  실제 시공수량에 라 감 정산함  원 로 한다.

1.2.5  공

       수 는 당  계 에 경  사항  는 경 에는 경  내  공  

        제 하여야 한다.

1.3    시공

 1.3.1  공정   시공계

    1) 수 는 본공사 착공에 앞   련공사  참조하여 한 공정   착공계   함께

       감 원에게 제 하여야 하 , 공정 는 공종 상 간  행 업, 동시 업, 료

       업   수 록 한다.

    2) 수 는 노무동원, 계   시공 가 포함  시공계  감 원  정

       한 날  제 하여야 한다.

1.3.2  시공

    1) 시험  검사는  단  공종 로 시행하여  공종  행에 차  없 록 하고, 

       공전에 종합시험  검사  하  제 사항  록보 하여야 하 , 시험  검사에 

       하여는 사전에 감 원과 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2) 시험  검사항

       가. 주 비  : 제 과정  검사

       나. 수압 시험  : 전  고사 압력  2  상

       다. 조  검사  : 브 , 렌 , 등

       라. 종합 시험  : 비 공사  정상 능 

    3) 공사시공에  취 할 경 ( 접등)   등  비 하고  공사에 

       하여야 하    안전에 철저  하여야 한다.

    4) 수  또는 하 피트내에 내 어  공  로  검사할 수 없는 공 물  공사

       는 감 원  하에 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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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) 는 본공사  건 , 전 , 공사  련  는  공사는 해당 야 

       감 원과  시공하여야 한다.

    6) 수 는 공사에 필 한 가 공사  전력, 수, 수 비  하여야 한다.

1.3.3  타공사  

       타공사  련  공사( ,건 ,전 )등에 어 는 감 원  시에 고

       련시공  하여 공사 행에  없 록 하여야 한다.

    

1.4     정  

1.4.1  정

    1) 본공사에 사 하는 는 KS 시 , 계 령 ( 건  시행령 제60조, 주택건

       , 공산  등 ) 에 거 상  신 로 하고, 타 규격  

       산 량  감 원  승 하에 사 하여야 한다.

1.4.2  

    1)  료, 등 물  상 안전한 조로하여 보 하여야 한다.

    2) 공사 내에  생하는  각종   계 에  공제하  아니한  생

       등  감 원  정하는 에 정 보 하고 필 하다고 정할 경  감 원

       승 하에 시 공사 로 한다.

1.4.3   시험

    1) 주 는 공업 에 한 한 공업규격, 건 공사  시험규정, 공산  

         공 시험  검사규격  하여야 한다.

    2) KS   경미한 사항에 하여는  KS등록 제조공  체 시험 적 로 신하거나

      시험  검사  생략할수 다.

       

1.5    허가 사항

1.5.1  본공사에 필 한 각종 허가 업무는 수 가 행하 록 하여야 하 , 는 비

        수 가 담하여야 한다.

       다만, 수공사,가스공사  역난 공사 에  수공과 ,가스공과 (시   

       담 )  역난  시 담  건 주가 담한다.

1.5.2  계량   에 한 비는 련 수조례에 라 감  수 다.

1.5.3  비공사는 착공전에 계 공 에 시공신고  필한  시공에 하여야 하 ,건

       물 종합 공과 동시에 공검사  필 하여야한다.   

1.6    시 전

1.6.1  시 전  감 원 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. 

1.6.2  시 전  시공상  로 결함  생하여 시 전 간  연 하거나 적 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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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공  필 로 할 시에는 수  책 로 원상복   보상하여야 한다.

1.6.3  시 전  주  청에 라 시 물  능   점검할수 는 간 로 하

       시 전 간 에는 주사에  한 원에게 취   시 전 령등 에

       필 한 사항에 하여  실시하여야 한다.

1.7    공  시 물 계 수

1.7.1  수 는 공사가 료  에는 다 과 같   하여 공검사원에게  제 하

       여야 한다.

    1) 공

    2) 시

    3) 계계산

1.7.2  수 는  시 물 공 에  계  제  허가신고필   건 주에 제 하여야

    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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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200.   공    공  사

2.1    공사

2.1.1 시공

    1) 비 

       가. 시공에 앞  타 비  , 닥트   련사항  검 하고 

           고려하여, 그  정  결정한다.

       나. 콘크 트 조체에 매  또는 하는 에 해 는  콘크 트 타 전에 스

           브  매 하여야 한다. 

       다. 천정  체에 고정하는 트  철물  건 공사  행에 라 체없

           정  에 착 록 한다.

    2)  절단  절단  처

       가.  에 해 각 로 절단 해야하  필  절단공 (CUTTER  등)  하  

           여 절단해야 한다.

       나. 절단시 경   거나 등  겨  않 록 한다.

       다. 절단 는 과 각  록 다듬  하고  내  물  제거한다.

    3) 닥  

       가.  는 스 브  하고, 스 브는 닥 감 에  30MM 상 높 다.

       나. 스 브  사 는 규에 적합한 연 료로 한다.

       다. 나 는 하수 또는 빗물   할수 는 조  취한다

    4) 수격

       가. 수격 상  생  쉬  에는 적절한 수격  조  한다.

       나. 펌프  에는 격  체크 브(스 렌스키)  사 한다.

    5)  신

       가.  신 에 하여   에 상  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

           한다.

       나. 상 에는  로  신  사 하 ,  하  상 주 에는  루프

           신  사  원 로 하 , 득 한 경 에는  할 수 다.

    6) 타사항

       가. 로  개 에는 차단 브  하  보수시 가 한 에 니

           또는 플랜  하여야 한다.

       나. 신  상 는    3엘보 또는 4엘보 식 로 하여 신  

           수할 수 록 하여야 한다.

       다. 수격  생할 수 는 에는  수격  하여 격   하여

           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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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라. 동  전달   필 가 는  는  한다. 

        

2.2    보 공사

2.2.1  보 시공

    1) 보 시공전에   , 녹, 타 물  제거하여 식처   한

         건조시킨  시공하여야 한다.

    2) 든 보   로공사는 수압시험 료  시공하여야 한다. 

    3) 보  든  틈새가 없 록 알루미늄 프   감하고, 향

         동 상에  않 록 하여야 한다.

    4) 감 프는 보  에 겹  15MM 상 게하 , 수  경  아래에

       쪽 로 연 로 감아야 한다.

    5) 알미늄 로 감   색상  띠(폭 30MM)  3 M 다 하여야 한다.

    6) 알미늄 드는 수평  경 는 900MM간격, 수  600MM간격 로 하여 보

       가  않 록 하여야 한다.

    7) 보 로 보  사  곤란한 곳에는 보 등  사 하여 보 과 동 한

       보 과가 록 하여야 한다.

    8) 보  훼   보 ,단열 과가 저하  않 록 적절한 보양조  하여 보

       하여야 하 ,  훼 거나 물  스 든 보  전 제거  양 한 보 로 시공하

       여야 한다.

    9) 아스팔트 트  정  원  겹쳐 감는 폭  20MM 상 로 하여야 한다.

2.3    공사

2.3.1 시공

    1) 할  , 습 , 물 , 녹등  제거하고  전  건조  상태에  

       한다.

    2) 료   시험하고, 사  틀  않 록 주 한다.

    3) 료는  하여 드시 여과해  사 한다.

    4) 향 시, 문   색 등에 하여는 견본승  아 시공한다. 

    5)  험  생상 안전에 한다.

2.4    접공사

2.4.1  접시공

    1) 접사는 가 술 격 허  원 적 로 하  한 경험  는 로 한다.

    2)  접  접전에 페 트, ,녹,스케 등 접에  는 것   제거한

        접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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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접  는 주어  접조건에 맞는 조  능  갖 어야 한다.

2.5    닥트공사

2.5.1  닥트  시공

    1) 계제  닥트는 에 코킹  하여 가공하여야 한다.

    2) 닥트는 닥트  크   내 정압에 라 적당하게 보강  하여야 한다.

    3) 엘보  곡 경  닥트폭  1.5  상 로 하 , 1.5 상 하 가 곤란할 경

       에는 엘보 내 에 가 드  한다.

    4) 각엘보는 닝  한다.

    5) 닥트  각 는 30° 하, 각 는 15° 하로 한다.       

    6) 엘보  닥트는  닥트폭  5 상 한  한다.

       5   하  곤란할 경 에는 엘보 내 에 가 드  한다.

    7) 닥트는 적정간격 로  어야 한다.

    8) 과 닥트  연결 에는 렉시블 콘넥타  하여  동  닥트에 전달  않

       록 하여야 한다.     


	표지
	1. 총칙
	2. 공통공사

